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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※제     호

자동차처리명령서
소 유 자 상호(명칭)

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 :          )

자 동 차
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

차 종 차 명
방 치 된 장 소
보 관 된 장 소

명 령 사 항     년  월 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
 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제2항·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
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
치하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   [인]
   ○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

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
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
수 있습니다. 또한,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
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10㎜×297㎜
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


